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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29.(수) 11:00

2026. 4. 30.(목) 조간
배포 2026. 4. 29.(수) 09:00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한 
첫걸음, 동물등록하세요 !

- 1차 동물등록 자진신고(5.1~6.30) 및 집중 단속기간(7.1~7.31) 운영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동물등록 미등록자 및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지방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및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또는 등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5.1~6.30) 동안에는 동물등록 집중 홍보를 병행

하고,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9월부터는 2차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동물등록은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등록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내장칩을 

시술하거나 외장형을 구입한 후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등록 대행업자를 

통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장형의 경우 파손 및 분실 우려가 있어 

내장형 등록을 권장한다. 이후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록동물 

사망 등의 경우 소유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동물복지정책과 이연숙 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

들이는 첫걸음이자 반려동물 분실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 강조하며 

아직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동물복지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연숙 (044-201-2611)

동물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범진 (044-201-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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